
연구 책임자 연구실 운영 지원금 세부 집행 기준 

집행항목 내 용 

연구실
안전관리비

◦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
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

-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보험료, 학회‧세미나 개최비 및 
참가비,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 등

연구보안관리비

◦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, 보안교육 및 
「대․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 24조의 2에 따른 
중소기업의 임치(任置)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
경비

대학 연구활동 
지원금

◦ 논문 게재료/투고료/번역료/교정료, 생명윤리위원회 심사료 학술
용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, 학술대회 지원비 등 연구활동을 
지원하는 경비

◦ 연구장비 운영비 및 범용 기자재 구입비(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
중앙구매 및 검수 지침 준수) 등

   - 300만원 이상 자산의 경우 산학협력단 중앙구매
   - 100만원 이상의 비품은 산학협력단 자산등록
   - 100만원 미만이라도 컴퓨터, 노트북, 태블릿PC는 산학협력단 자산등록
   - 책상, 의자, 책장, 냉난방기는 지출요청 시 사진 첨부
◦ 연구수행을 위한 실험실 운영지원비
   - 과제에 미계상된 또는 부족한 연구 수행 관련 경비(소모품비/

재료비/여비/자문료/회의비/야근식대/도서구입등)
   - 실험실 운영비(실험실 차재료비, 사무용품 등)
   - 과제에 미계상된 연구환경유지비

과학문화활동비
◦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등

의 제작, 강연, 체험활동, 연구실개방 및 홍보전문가양성등 과학
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

지식재산권 
출원․등록비

◦ 지식재산권의 출원․등록․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
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

※ 비고

1. 연구실 운영 지원금은 상기 집행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실

제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집행함

2. 연구실 운영 지원금에서 인건비성 경비(인건비, 수당, 인센티브), 평일 점심 식대는 

집행할 수 없음

3. 연구실 운영 지원금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이

중지원하지 않음. 


